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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한 열량 섭취를 하고자 할 때 6가지 식품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식사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각 
표에서 제시하는 식품군별 교환단위만큼씩 식사를 구성하면 1일 필요한 열량을 맞추어 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
다양한 영양소의 필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식사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.





혈당측정기 표준(ISO15197:2013)의 정확도 기준에서는 개인의 포도당 측정결과의 95%(100mg/dL 이상의 
포도당 수준에서)가 검사실 결과의 +/-15% 이내에 들 때 임상적으로 정확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는 
검사실 결과 각 100mg/dL인 경우, 측정기 결과가 85-115mg/dL라면 그 측정기는 정확한 것이라 간주할 
수 있습니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청구서를

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
등록신청서 작성하여 
건강보험공단 제출하거나 
의료기관에서 직접 등록

- 제1형 당뇨병: 내과, 소아청소년과, 
   가정의학과 전문의  
- 제2형 당뇨병: 전문의 제한없는            
   모든 의사  
- 임신 중 당뇨병: 내과, 소아청소년과, 
   가정의학과, 산부인과 전문의
    (1회 최대 90일, 제1형 당뇨병의 경우 180일 이내 처방 가능)

가) 제 1형 당뇨병 환자 -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
 - 혈중 씨펩타이드 (C-peptide) 수치가 0.6 ng/mL 이하인 경우

 - 경구포도당섭취자극(또는 글루카곤 주사, 식사 후 등) 후 1.8 ng/ml 이하인 경우

 -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(C-peptide) 수치가 30 μg/24hr 미만인 경우

 - 최초 진단시 당뇨병성케톤산증(DKA)의 병력이 있는 경우

 -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향체(anti-GAD antibody)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

 -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             

나) 제 2형 당뇨병 환자 -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
 - 8시간 이상의 공복혈당 수치가 126 mg/dL 이상인 경우

 -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(다뇨, 다음, 설명되지 않는 체중감소)과 임의혈당 수치가 200 mg/dL 이상인 경우

 -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 혈당 수치가 200 mg/dL 이상인 경우

 - 당화혈색소 수치가 6.5% 이상인 경우

 - 적절한 혈당 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

                   (* 만 19세 미만 및 임신중인 경우,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.)

당뇨병환자의 소모성 재료에 대한 보험급여는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
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자로서, 1일당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
적용됩니다.




